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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 control is required for protecting the food supply and for controlling disease vectors. Unfortunately, there is

no perfectly safe form of pest control. Pesticides are commonly used for pest control. Pesticides are defined

under the US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FIFRA) as any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intended to prevent, destroy, repel, or mitigate pests, and any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intended for use as a plant regulator, defoliant, or dessicant(40 CFR Part 152).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890 active ingredients registered as pesticides. Approximately one billion pounds of active ingredient are

used in the US per year. Unlike most chemicals(anti-neoplastic and anti-micobial medications are the principal

exceptions), pesticide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kill and cause harm. Because society allows these chemicals to

be disseminated into th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these releases.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justification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urveillance systems for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for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does not currently exist in the US.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several surveillance systems for

this condition, none provid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The Toxic Exposure Surveillance System(TESS) and Bureau of Labor Statisitics(BLS) are useful for assessing

magnitude and trends. The state-based surveillance systems are more useful for timely identification of outbreaks

and emerging problems. Efforts are under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es that conduct surveillance, and to

broaden the use of the standardized case definition to facilitate aggregation of data across states. Through such

efforts,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may be at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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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충의 관리는 농산물의 공급과 질병의 전파를 예방

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충관리를 위

하여쓰이는농약은 인간에완전히안전한것이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살충제, 살진균제 및 살서제에 관

한 미국 연방 조례(US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는 농약을‘해충을 예방,

박멸, 퇴치 또는 약화시키거나 식물의 성장조절, 제초,

또는 건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복합물’로 정의하고

있다(40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Part 152).

현재 미국에는 890종의 직접 효능을 가진 성분 물질

(active ingredients)이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년

에약 10억파운드가사용되고있다(Aspelin and Grube,

1999). 이와 같은 성분 물질은 불활성 물질에 섞여 미

국내에20,000종이상의상품명으로판매되고있다.

다른 화학물질(특히 항암제나 항생제)과는 달리, 농

약은 살상이나 치명적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

이 쉽게일반환경에 살포되도록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건강 피해에 대한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약

중독에 의한 급성질병이나 손상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

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은 공중보건 분야

에서매우 중요한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급성 농약중독이나 손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비록 몇

몇 부분적인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감시체계도 문제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

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적은 농업인구(약 3백 14만 [피

고용인: 188만, 자영 등 가족사업: 123만, 무보수 가내

업무: 3만], BLS, 2001)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감시체계를 통하여 수집되고 있으며, 일부 주

단위의 감시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서, 대부분의 자료가 연구자의 실태조사(김두희와 정

철, 1998, 장운성과 이정애, 1994) 등에 그 자료를 의

존하는 수준으로 아직 시작 단계인 한국의 농약중독

감시체계 구축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하며, 미국의 경

험을소개하고자한다.

주 단위 감시체계(State-based surveillance systems)

미국 내 31개 주에서 일부 의사, 검사실, 또는 병원

이 농약중독이나 손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Zeitz, MacDonald와 Yoon, 1998; Freund, 등, 1989;

Calvert 등, 2000). 이 중 8개 주(Arizona, California,

Florida, Louisiana, New York, Oregon, Texas, 및

Washington)에서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감

시활동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있으며, 환자 수외에도

필요에 따라 발생 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발생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을 조사하여 검색하는 활동까

지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주(California,

Florida, New York, Oregon 및 Texas)의 감시체계는

농약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을 포함한 일부 직

업성질환의 주 단위 감시체계를 장려하는 파수직업감

시체계(Sentinel Events Notific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Risks, SENSOR)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Health, NIOSH)에서 운영비

의일부를지원 받고있다.

이 8개 주의 감시체계는 의사들로 하여금 농약관련

질병과 손상 예를 모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는 처음에 정기적으로 감시체계에 협조적인 관련 보건

의료인(sentinel health care professionals)들을 직접 만

나서자료를수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너무

많은 인력을투입해야하는반면보고되는환자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어 중단되었다. 기타 환자를 보고 받

을 수 있는 감시체계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s), 응급서비스자료,

기타 전문가, 임상 검사실, 의료기관, 빈민구호기금(예:

Migrant Legal Aid)과 농약사용을 관장하는 주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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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tate agricultural departments, state structural

pest control boards)의 자료도 활용하고 있다. 각 주에

서는위에서언급한 보고체계외의다른자료원으로부

터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

으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작

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활용되는 자료에는

산재보상신청자료, 병원퇴원기록, 그리고 사망증명 등이

포함된다.

1992-1996사이에 California, New York, Texas 및

Oregon주의 급성 직업성 농약중독 및 손상 환자는 주

별로 연간 775명에서 1,102명이었다. 1991년부터 1996년

까지의 Califonia 자료(그림 1)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예

가 살충제 폭로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중에도 유기인

제와복합살충제(그림 2)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했다.

농약 혼합, 하역 및 살포를 포함한 농업 종사자가 50%

를상회하였으며, 비농업종사자들은직업은관련사무직

또는판매상근로자들이었다(그림3)(Calvert 등, 2000).

Fig. 1. Number of Acute Occupational Pesticide
-related lllnesses by Pesticide Category in
California, 1991- 1996

Fig. 2. Number of Acute Occupational Insecticide-related
Illnesses by Insecticide Category in California,
1991- 1996

Fig. 3. Proportion of Acute Occupational Pesticid
e- related Illnesses by Major Industrial
Category in California, 199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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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 단위 감시체계에 관한 보고는 일년에

한차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있다. 해당홈페이지는(표 1)과같다.

Table 1. Web addresses of state-based acute pesticide
-related illness surveillance programs

State Web Site

Arizona http://www.hs.state.az.us/edc/inv&surv.htm

California http://www.ohb.org/aginjury.htm#about HESIS

Florida http://www.doh.state.fl.us/

Louisiana http://www.dhh.state.la.us/flogfvc.htm

New Mexico
http://www.health.state.nm.us/index.htm
(pesticide information not currently provided)

New York http://www.health.state.ny.us/index.htm

Oregon http://www.ohd.hr.state.or.us/eoe/pest/welcome.htm

Texas http://www.tdh.texas.gov/epidemiology/eetd.html

Washington http://www.doh.wa.gov/ehp/ts/pest.htm

TESS(Toxic Exposure Surveillance System)

TESS는 미국 중독관리센터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전 미국의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s,

PCC) 자료의 약 85%를 수집하고 있다(Litowitz, 1999).

미국인구의 약 81%를 차지하는 지역이 PCC의 관리하

에 있다. TESS 자료는 매우 가치가 높아, 미 환경청

(US EPA)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연보 형식으로는 아직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만의 자료가 보고되어 있는데, 1993년부터

1996사이에 6,323명의 직업성농약중독환자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중 63%가 살충제폭로(주로 organophosphates

와 pyrehtins/pyrethroids)에 의한 것이었다(그림 4)

(Calvert 등, 2000).

Fig. 4. Number of Acute Occupational Pesticide- related
lIlnesses by Pesticide Category(TESS, 1993- 1996)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1992년 초부터, BLS는 1970년의 근로안전 및 보건

조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근거한

노동손실과 고용주의 기록을 근거로 직업성 농약폭로

의한 질병과 손상의 추정통계를 연보로 발표하고 있다.

이추정치는매년이루어지는표본조사로부터얻게되는

데 미국의 민간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선택된

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의 연간 농약관련 질병 및

손상의 추정치는 504명-914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살충제

에의한것이었다(그림 5). 이자료는노동손실예에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다른 감시체계에서 얻어진 자료보다

중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중 표본조사에 의하여 자료가 얻어지기 때문에,

각연도별추정치의변이가큰것에유의해야한다.

이자료들은 매년 책자로 발간되고 있으며, 농약관련

통계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는다. 자료는인터넷을 통하

여얻을수있다(BL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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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xic Exposure Surveillance System.
2) Bureau of Labor Statisitics.
3) Sentinel Events Notific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Risks.
4)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ate-based Surveillance TESS1) BLS2)

Coverage
Arizona, Califonia, Florida, Louisiana, New York,
Oregon, Texas, Washington

81% of US
population

Sampled private
industries

Data source

Physicians, PCC, Emergency medical services,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Clinics, Laboratories,
Hospital Records, Migrant legal aids, Agricultural
department, Death certificates, Worker 's
compensation claims

Poison Control
Center (PCC)

Annual survey of
employers

Others
Some states are partially funded by NIOSH
(SENSOR3))

Data is purchased
by EPA4).

Estimated statistics.
comparatively
severe cases.

Fig. 5. Number of Occupational Pesticide- related Illnesses by Pesticide Category in the US,
1992- 1996*

Table 2. Summary of pesticide surveillance system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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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

보고된 자료에 대하여, TESS와 각 주의 감시체계는

농약폭로와 인체의 영향에의 관련성 유무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위한 분석을 한다. 그러나 BLS에서는 이러한

작업을하지않는데, 이는이미고용주에의하여관련성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TESS와각주의감시체계가수집하는정보에는질병발

생자료, 환자 개인에 관한 정보(성, 연령, 증후, 증상),

질병발생이 작업장 폭로에 의한 것이었는가 여부, 질병

발생의원인이되었을것으로보이는농약, 그리고폭로

경로를 포함한 폭로환경 등이다. TESS와는 달리 각 주

에서는 추가로 환자의 인종, 직업, 산업형태, 농약 폭로

당시의 작업활동, 농약 살포 지역, 폭로 형태(간접폭로,

직접폭로, 농약이살포된것과의접촉, 실내오염, 저장용

기로부터의 누출 등),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 여부, 그리

고cholinesterase 검사에대한정보등을수집한다.

환자의 정의 (Case definition)

다양한 감시체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비교하기 위

해서는 각 감시체계가 사용하는 환자의 정의를 이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TESS, BLS 및 주

(State) 감시체계는각기다른정의를 사용하고있는데,

최근 주 및 준주(準州)의 역학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 and Territorial Epidemiologists, CSTE)는 연방

기관(NIOSH, US EPA,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과 비 연방기관(CSTE 및 Associa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linics), 및 주

보건부나 주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의회

(consortium)에서 개발한 정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

고있다(CSTE, 1999).

환자정의를 위해서는 세 영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다. 첫째, 농약폭로, 둘째, 건강에대한영향, 그리고 폭

로와 영향에 대한 관련성이다. 농약관련 질환 및 손상

환자는 확진(definite) 환자, 확진에 가가운 가능

(probable) 환자, 유사에 가까운 가능(possible) 환자,

또는 유사(suspicious)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

인 분류항목은 폭로의 확실성, 건강에 대한 영향이 관

련전문가에의하여관찰되었는가 여부, 그리고폭로와

건강 영향간의 관련성이 독성학적으로 충분한 개연성

을 가지는가 등이다. 폭로가 작업 중에 발생(피고용인,

자영 등 가족사업[family business], 무보수 가내업무,

그리고 응급실의 자원봉사자, 소방수, 또는 보안관, 경

관 등을 포함) 한 경우 직업성이란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모두 비 직업성으로 분류한다. 정의

에 대한 요약은 CSTE에서 (CSTE, 1999), 전체적인

정의에 관한 자료는 NIOSH에 요청하여 구할 수 있다

(1-800-356-4674).

중증도의 결정(Severity determination)

TESS는 환자의 경, 중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에

필요한 기준 항목은 Litovitz 등(1999)에의하여 기술되

어 있다. 요약하면, 경도영향(minor eff ect)은 인체에

최소한의 영향(bothersome health effects)으로 일반적

으로 짧은시간 내에 회복된다. 중등도 영향(moderate

eff ect)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영향에 비하

여 증상이 보다 심각하고 오래가며, 전신 증상이나 증

후를 보인다. 중등도 영향(severe effect)은 생명을 위

협하거나, 후유증으로 장해나 외형의 손상을 가져오는

정도이다. Washington 주에서는 의학적 결과를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기타의주에서는경,

중의정도에대한판단은하지않고있다.

감시체계를 통해 밝혀지는 농약의 피해

실제로 농약 폭로에 의한 급성질환 환자 중 많은 수

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독된 환자가

보건 서비스를 찾지않거나, 중독된 환자를오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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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보건서비스종사자들이보고를하지않거나하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보다적은보고때문에, 농약관련질

환이나손상의규모를제대로파악하기어렵다.

그러나 주 단위의 감시체계는 농약의 피해와 새로운

위험군을 밝혀내는데매우적절한체계이며, 이렇게 밝

혀진 결과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시체계로부터 얻어지는 자료의 가장 중요한 유용성

은 예방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규

정의 제정 및 적용, 문제에 대한 자문, 교육 및 개입

(intervention) 등이다. 사건 발생에 대한 여건이나 환

경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개재활동을 유도하는데 도

움이 된다. 농약중독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

게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상품화

된 농약 상표에 있는 경고 및 사용법과 정부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

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규정의 강제를 강화하

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앞에 언급한 사용법과

규정의 준수는 물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여기에

는 농약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꾸거나 사용법의 개

선을들수 있다.

감시체계의 도입이 농약중독의 예방에 활용된 예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7월 34명의 캘리포니아

면화농장 농부들이 2시간 전에 carbofuran이 살포된

면화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중독된 예가 있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9).

모든 농부들은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 중 28명을 하루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었다.

Carbofuran을 면화에 살포할 경우, 48시간 이상 농부

들은 작업에 투입해서는 안되며, 작업장에 경고문을 게

시하고, 농부들에게도 직접 알려야 하나, 이는 어느 조

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 사건은 농약중독이나

손상을 막기 위한 경고조치의 중요성과 작업제한을 통

제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작업손실과 고통을 겪게 한다

는것을알려주는좋은 예이다. 또한 단순히 경고차원

을 넘어, 독성이 약한 농약으로 대체할 필요성도 제시

하고 있다. 또 한가지 예는 여러 Califonia 주의 포도과

수원에서 phosalone에 오염된 포도를 수확하던 근로자

들이 중독된 경우이다. phosalone이 20년 가까이 곡물

에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주로중등도이하의수작업

자들이 폭로되었지만, 포도농장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곡물취급자들의 작업 강도가 더높아진후에

야 중독 예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OMalley and

McCurdy, 1990). 이 문제는 감시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대표적인 예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1994).

Conclusion

미국에는 아직 농약중독 및 손상에 대한 종합적이

국가감시체계가없다. 전술한 여러 가지감시체계는 각

기 장,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TESS와 BLS는 전반적

이 규모와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주 단위의 감

시체계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

하는데 유용하다. 현재 감시체계의 확대와 각 주의 자

료의 호환을 위한 표준화된 환자정의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포괄

적인국가감시체계가완성될 것을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농약과 관련된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아직은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많

은제한이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망

원인통계연보(통계청, 2002)와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

복지부, 2002)를 통하여 손상 및 중독의 범주에 포함된

농약중독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으나 이 자료를 통하여

농약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에서는 농약의 사용실태 외에는 전혀 가용한 자

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환경부, 2002), 노동부에

서도 농약중독에 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노

동부, 2002).

농약중독의 대상은 농업종사자, 농촌지역의 일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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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또는 농산물의 소비자, 농약생산자 등 매우 다양하

기 때문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의 협력이 필

요하다. 미국의 경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환경 및 노

동분야에 관계된 부서의 지원과 각 주의 협조로 농약

중독 및 손상에 대한 종합적이 국가감시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다. 비록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우

리 나라는 전 국민에서 차지하는 농업인력이 아직

10%이상(통계청, 2002)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관심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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